
중국의 화학품 첫회수입 및 유독화학품
수출입환경관리등록시행세칙

- 1995년 2월1 6일 국가환경보호국 화학품등록중심 시행 -

제1장 총 칙

제1조 :「화학품 첫회수입 및 유독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규정」을 시행하기 위해 이 시행세칙을 제정

한다.

제2조 : 이 시행세칙은 화학품 첫회수입 및 유독화학품 수출입관리 환경등록, 즉 외국기업 혹은 그

대리인(이하 외국기업이라 함)이 중국에 수출하는「중국이 금지 혹은 엄격히 제한하는 유독화학품목

록」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화학품의 환경관리등록, 외국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「중국이 금지 혹은

엄격히 제한하는 유독화학품목록」에 들어있는 화학품(이하 유독화학품이라 함)의 환경관리등록, 국

내외 수출상사가 중국국외로 수출하는 유독화학품의 환경관리등록 및 국내의 수입상사가 중국국외로

부터 수입하는 유독화학품의 환경관리등록에 적용한다.

제3조 : 국가환경보호국화학품등록중심이 화학품수출입 환경관리등록신청의 수리에 책임을 진다.

제4조 :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「화학품」「유독화학품」「화학품 첫회수입」「수입」및「수출」등의

용어는「화학품 첫회수입 및 유독화학품 수출입 환경관리규정」제4조규정의정의를 참조한다.

제2장 화학품수출입 환경관리등록의 유형

제5조 : 외국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유독화학품은 계약마다 유독화학품 수입환경관리등록을 해야하

며 계약기간이 2년을 넘을 때에는 평심위원회가 등록의 유효기간을 결정한다.

제6조 : 국내 수입상사가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유독화학품은 계약에 관련된 외국기업이 취득한 유독

화학품 수입환경관리등록증에 의거 입항화물마다「유독화학품 수(출)입환경관리통과통지표」의 수속

을 밟아야 한다.

제7조 : 국내 수출상사가 국외로 수출하는 유독화학품은 수출화물마다「유독화학품 수(출)입환경관

리통과통지표」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.

제8조 : 외국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「화학품 첫회수입환경관리 제1류화학품」에 열거된 화학품은

화학품 첫회수입환경관리 등록을 해야만 하며 등록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.

제9조 : 외국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하는「화학품첫회수입 환경관리 제2류화학품」에 열거된 화학품은

화학품 첫회수입환경관리등록을 해야만 하며 등록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.

제1 0조 : 외국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다품종규격의 잉크·페인트·폴리머·연료·안료등은 평심위

원회를 거쳐 계열제품의 화학품인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제품계열마다 1종류의 제품으로서 화학

품 첫회 수입환경관리등록을 해야만 하며 등록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.

제1 1조 : 외국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첨가제·분산제·조제·스페셜티케미컬등은 평심위원회를 거

쳐 파인케미컬이라고 확인되었을 때에는 각종 화학품마다 화학품 첫회 수입환경관리등록을 해야 하

며 등록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.

제1 2조 : 외국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이 시행세칙 제5조에서부터 제1 1조에서 규정하는 등록이외의

화학품은 각종 화학품마다 화학품 첫회 수입환경관리등록을 해야하며 등록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.

제1 3조 : 외국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플래스틱제품, 고무제품등은환경관리등록을 면제한다.

제3장 화학품수출입 환경관리등록의 자료요구

제1 4조 : 「부속문서1 유독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신청표」(이하 부속문서1이라 함)와「부속문서2

화학품 첫회 수입환경관리 등록신청표」이하 부속문서2라 함)의 항목이, 화학품 수(출)입 환경관리등

록에서의 자료요구의 전부이다.



제1 5조 : 유독화학품 수(출)입환경관리등록의 신청에는「부속문서1」의 각항목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

다.

제1 6조 : 화학품 첫회수입환경 관리등록에는「부속문서2」를 기입해야만 한다.

제1 7조 :「부속문서2」의 제Ⅰ, Ⅱ, Ⅴ, Ⅵ, Ⅹ및 ⅩⅠ항은 신청에서의 기본자료 요구이며 어떠한 화학

품의 첫회 수입환경관리 등록신청도 이 6개항을 기입해야만 한다.

제1 8조 : 「부속문서2」의 제Ⅲ, Ⅳ 및 ⅩⅡ항은 가능한한 기입해야 한다.

제1 9조 : 「부속문서2」의 제Ⅶ, Ⅷ 및 Ⅸ항은「부속문서4 화학품 첫회 수입환경관리등록신청표 기입

설명」의 요구에 따라 기입해야만 한다. 다만 신청자가 화학품 안전성 데이터시트( M S D S )를 제출할

수 있을때에는 이 3항의 기입은 면제된다.

제2 0조 : 신청자가 상기의 요구에 의해 제출하는 자료외에 등록주관기관이 평심위원희의 평심결과에

의거 제출된 자료로는 등록신청하는 화학품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설명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

신청자에 대해 보충자료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. 다만 요구하는 자료는「부속문서2」의 내용을 넘지

않는다.

제2 1조 : 등록주관기간의 특별한 요구가 없을 때에는 신청자는 샘플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. 다만 등

록주관기관은 필요할 때에 신청자에 대해 샘플제공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.

제 4 장 화학품수출입 환경관리등록비용의 징수
제 2 2조 : 외국기업이 이 시행세칙 제5조에서 규정하는 환경관리등록을 할때의 비용은 1만

달러, 혹은 당일의 환산레이트에 의한 등가의 人民元으로 한다.

제 2 3조 : 국내의 수(출)입상사가 이 시행세칙제6조, 제7조에서 규정하는 환경관리등록을

할 때의 비용은 2 0 0 0人民元으로 한다.

제 2 4조 : 외국기업이 이 시행세칙 제8조에서 규정하는 환경관리등록을 할때의 비용은

2 0 0 0달러, 혹은 당일의 환산레이트에 의한 등가의 人民元으로 한다.

제 2 5조 : 외국기업이 이 시행세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환경관리등록을 할때의 비용은

1 5 0 0달러, 혹은 당일의 환산레이트에 의한 등가의 人民元으로 한다.

제 2 6조 : 외국기업이 이 시행세칙 제1 0조에서 규정하는 환경관리등록을 할대의 비용은

2 0 0 0달러, 혹은 당일의 환산레이트에 의한 등가의 人民元으로 한다.

제 2 7조 : 외국기업이 이 시행세칙 제1 1조에서 규정하는 환경관리등록을 할때의 비용은

2 0 0달러, 혹은 당일의 환산레이트에 의한 등가의 人民元으로 한다.

제 2 8조 : 외국기업이 이 시행세칙 제1 2조에서 규정하는 환경관리등록을 할때의 비용은

1 0 0 0달러, 혹은 당일의 환산레이트에 의한 등가의 人民元으로 한다.

제 5 장 부 칙

제 2 9조 : 이 시행세칙은 국가환경보호국 화학품등기중심이 해석에 책임을 진다.

제 3 0조 : 이 시행세칙은 1 9 9 5년 2월1 6일부터 시행한다.

<화학저널 1 9 9 5 / 4 / 1 7 >


